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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조합에서 용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

므로 국‧공유 잡종재산을 의 매입할 수 

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토지

수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.

7. 管理體系

국유재산은 리처분에 한 사무를 총

하는 ｢총 청｣과 리‧처분 사무를 직  

담당하는 ｢ 리청｣이 있다. 따라서 총 청

은 재정경제부가 되며 리청은 산회계

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앙 서의 장이

므로 각부‧처‧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.

표에서와 같이 리청은 주로 행정재산

과 보존재산에 한 리를 하고 있으며 

외 으로 산림청‧철도청에서도 잡종재산

을 리하고 있으나 부분의 잡종재산은 

재정경제부에서 시‧도에 임하고 있고 시

‧도는 시‧군‧자치구에 재 임 리하고 있

다.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리하고 있는 

리청에서도 도로‧구거‧유수지 등을 시‧

도에 임 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

이에 비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3

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 에 속

하는 공유재산을 소속공무원에게 임하여 

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 단  

는 회계단 도 재산 리 을 두어 직  리

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과 다르다 하겠다.

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도 시‧도 공유재

산을 시‧군‧자치구에 부분 임하여 

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.

8. 管理機關의 地位

｢국유재산｣ 총 청인 재정경제부는 국유

재산의 총 에 한 사무  잡종‧보존재

산의 리처분에 한 사무의 일부를 리

청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하거

나 성업공사에 탁(국유재산법 제19조, 제

32조)할 수 있다.

각 리청인 앙 서의 장은 총 청에 

하여 국유재산의 리상황에 한 보고 

는 자료를 제출하고 총 청이 요구한 조

치를 최 한 이행해야 하나, 총 청의 하

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기 은 아니므로 총

청의 조치에 하여 리청의 이의가 있

을 때는 총 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령의 승인을 

받아 처리(국유재산법 제15조)해야 한다.

가. 總括廳：財政經濟部

○ 국유재산에 한 제도의 정비

－ 국유재산 리‧처분에 한 제도의 조

사‧연구와 개선

－ 국유재산에 한 법령의 의와 해석

○ 국유재산의 리‧처분의 통일과 조정

－ 국유재산 리계획의 수립

－ 소 청의 지정( 리청 지정)

－ 리환재정‧ 리청 재정

－ 주요 리‧처분에 한 의

－ 보고 는 자료의 제출요구

－ 리상황의 감사

○ 국유재산의 황 악  권리보

－ 국유재산 가격개정  실태조사

실무강좌


